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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야간근로 사업장」대상 근로감독․실태조사 결과 발표

◇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「특수건강진단 미실시」 확인

◇ 도매업, 운수․창고업에서 「휴게시간 미준수 등」적발

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, 

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적극 추진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11. 24.(수)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

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

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

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.

□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

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(유통업), 운수․창고업과 상시적

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
    * (대상) 3개 업종 51개소【원청 30개소(업종별 각 10개소), 하청 21개소】

      ↳ ▴ (도․소매업) 상품을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 등

         ▴ (운수․창고업) 화물 운송 또는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종 등

         ▴ (제조업) 자동차 부품, 기계 부품,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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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
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.

□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․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,
휴게시설 설치․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
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,

○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
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.

     * 실태조사 대상 노동자 10,426명 중 8,058명 응답

 [근로감독]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

□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
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,

○ 특히,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,
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.

 ❶ [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] 과태료(5,100만원) 부과

○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
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
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

     *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: 벌칙(1천만원 이하 과태료, 미실시 1인당 10만원)

     *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

       ↳ ▴ 6개월간 0시~오전 5시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
▴ 6개월간 22시~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

- 특히,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․창고업에서
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.

 ❷ [휴게시설 미설치 등] 휴게시설 설치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

○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, 감독 대상 51개소 중
3개소(제조업 2개소, 운수․창고업 1개소)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
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,

     *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: 벌칙 규정 없음 (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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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․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

되었으나,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,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

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.

○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, 고혈압 관리 등 건강

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.

 ❸ [안전보건 교육 미실시] 과태료(4,900만원) 부과 및 교육 실시 지도

○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

사실이 확인되었으며,

     *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        ↳ ▴ (정기교육․채용시 교육 미실시) 5백만원 이하 과태료 (미실시 1인당 10만원)

▴ (유해 위험작업 특별교육 미실시) 3천만원 이하 과태료 (미실시 1인당 50만원) 

- 수면 장애,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

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.

□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

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.

○ 특히, 도매업(유통업), 운수․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

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.

 ❶ [휴게시간 미준수 등] 도매업, 운수․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

○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(유통업), 운수․창고업 4개소에서는

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,

     * 근로기준법 54조(휴게) 제1항 위반: 벌칙 (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

○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․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

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

사실도 확인되었다.

     * 근로기준법 제59조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): 벌칙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)

       ↳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

휴식 시간을 주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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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❷ [연장수당 미지급 등] 연장․휴일수당 미지급, 기초노동질서 위반

○ 감독 대상 중 9개소(도매업 6개소, 운수․창고업 2개소, 제조업 1개소)는
연장․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,

     * 근로기준법 56조(연장․야간 및 휴일근로) 위반: 벌칙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
- 감독 대상 중 6개소 (제조업 5개소, 도매업 1개소)에서는 일부 노동자에
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.

     * 근로기준법 53조(연장근로 제한) 위반: 벌칙(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)

○ 이외에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,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
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.

 [실태조사]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, 충분한 휴식부여 등 필요

□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, 휴식시설․시간* 현황, 특수건강진단
현황,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
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.

     *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「휴게시설」, 「휴게시간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
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편의를 위해 「휴식시설」, 「휴식시간」 용어 사용

 ❶ [야간근로 형태] 제조업은 교대근무 비중이 월등히 높고, 도매업과 운수․
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○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.8%, 야간근무 전담이 35.2%로 나타났고,
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.3%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,
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․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
높게 나타났다.

      * (교대근무) ▴도매업 (29.8%), ▴운수․창고업 (54.9%), ▴제조업 (99.3%)

      * (야간근무 전담) ▴도매업 (70.2%), ▴운수․창고업 (45.1%), ▴제조업 (0.7%)

 ❷ [휴식시설․휴식시간] 도매업, 운수․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
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

○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.8%로
다수이고, 부족하다는 응답은 21.2%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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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․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
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      * (휴식시설 부족) ▴도매업 (30%), ▴운수․창고업 (26.1%), ▴제조업 (9.8%)

○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.5%로 다수이고,
8시간 이상은 38.5%로 응답했다.

-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.6%, 1시간 미만
이라는 응답이 43.3%로 나타났다.

      * (1시간 미만 사용) ▴도매업 (64.1%), ▴운수․창고업 (43.7%), ▴제조업 (29%)

 ❸ [특수건강진단] 도매업, 운수․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비중이 높음

○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‘안다’는 응답이 90.4%로
다수이고, ‘모른다’는 응답이 9.6%로 나타났고,

○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‘받았다’는 응답이 89.1%,
‘받지 않았다’ 응답이 10.9%로 나타났다.

      *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

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과 운수․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
‘받지 않았다’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.

      * (특수건강진단 미수검) ▴도매업 (16.5%), ▴운수․창고업 (11.6%), ▴제조업 (6.5%)

 ❹ [야간근로를 하는 이유] 경제적 이유,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

○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‘수당 등 경제적 이유’가 55.8%로 다수이고,
그 외에는 ‘교대제 등 근무체계’, ‘개인적 생활여건’ 순으로 응답했다.

- 업종별로는 도매업(유통업), 운수․창고업은 ‘수당 등 경제적 이유’
응답이 높고, 제조업은 ‘교대제 등 근무체계’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.

 ❺ [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] 휴식시설 확충, 충분한 
휴식시간 부여 필요

○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‘있다’는
응답은 59.5%이고, ‘없다’는 응답은 40.5%로 나타났다.

○ 또한,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,
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.

- 6 -

 [후속조치] 지속적인 교육․점검, 심층건강진단 지원, 휴게시설 설치 
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

□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,

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,

○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

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.

○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

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「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」에 참여

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.

      * (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)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

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
        ↳ ▴심층건강진단: 194,000원(검진비용 80%), ▴건강상담: 회당 2만원(1인당 최대 5회)

□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,

○ “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

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
- “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,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, 건강관리

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”라고 당부했다.

○ “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

지속적으로 교육․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,

- 또한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

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「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」을

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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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< 참고: 휴게시설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전 후 비교 >

구 분 현 행 개 정(’21.8월 개정, ’22.8월 시행)

휴게시설 의무 

규정 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

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임)
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

휴게시설 

설치 관리기준

사업장 휴게시설 설치 운영 가이드

(’18.7월)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

설치 및 관리 기준 규정 

벌칙 사항 없음

  휴게시설 미설치 : 

1,500만원 이하 과태료

  * 법령상 과태료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

  휴게시설 설치 관리 기준 미준수: 

1.000만원 이하 과태료 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(☎044-202-8872), 근로감독

기획과 김경민 서기관(☎044-202-752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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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「야간근로 실태조사」결과 주요내용

문의처: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서기관(044-202-7528)
산업보건기준과 김  원 사무관(044-202-8872)

실태조사 개요

v (조사 대상) 3개 업종【도매업(유통업), 운수․창고업(물류업), 제조업】 51개소
(원청 30개소, 하청 21개소)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대상 실시

     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현황 ＞

구  분 합 계 도매업 운수․창고업 제조업
합  계 51 20 21 10
원  청 30 10 10 10
하  청 21 10 11 -

○ 조사 대상 노동자(10,426명) 중 8,058명 응답 (응답률 77.3%)

 ＜ 실태조사 대상 노동자 현황 ＞

구 분 응답자 수 (명) 비중 (%)

업종별

도매업(유통업) 1,962 24.3

운수․창고업(물류업) 3,188 39.6

제조업 2,908 36.1

v (조사 내용) 야간근로시간․휴식시간 등 야간근로 현황, 특수건강진단 현황, 
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

v (조사 방법) 모바일을 활용한 익명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

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

○ (근로형태)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(64.8%), 야간근무 전담(35.2%)

      * (교대근무) ▴도매업 (29.8%), ▴운수․창고업 (54.9%), ▴제조업 (99.3%)

      * (야간근무 전담) ▴도매업 (70.2%), ▴운수․창고업 (45.1%), ▴제조업 (0.7%)

○ (1주 근무일․시간) 근무일은 5일(65.9%), 근무시간은 40~52시간(75.3%)

 야간근로 현황

○ (야간근로) 1일 평균 8시간 미만 야간근로가 전체 61.5%, 주로 근무
하는 시간대는 22～24시(85%), 00～02시(80.4%)가 많음

     * (야간근로시간) ▴4H 미만(11.1%), ▴4～6H(11.5%), ▴6～8H(38.8%), ▴8H 이상(38.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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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휴식시설)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(78.8%), 부족함(21.2%)

      * (업종별) 「휴식시설 부족」은 도매업(30%), 운수․창고업(26.1%)이 제조업(9.8%)보다 높음

○ (휴식시간)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 1시간 미만(43.3%) 1시간 이상(56.6%)

     * (업종별) 「1시간 미만 사용」은 도매업(64.1%), 운수․창고업(43.7%)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(휴식시간 사용) 자유롭게 사용 (87.3%), 자유롭게 미사용 (12.7%)

      * (업종별) 「자유롭게 미사용」은 도매업(16.7%), 운수․창고업(18.2%)이 높음

- (미사용 사유) 업무량 과다(46.1%), 휴식시설부족(36.7%), 성과부담(20.8%)

      * (업종별) 「업무량 과다」는 도매업(62.4%)이 높음

 야간근로 특수건강 진단

○ (특수건강진단 인지) 알고 있다(90.4%), 모른다(9.6%)

○ (특수건강진단 실시) 받은 사실이 있다(89.1%), 받지 않았다(10.9%)

      * (업종별) 「받지 않았다」 응답은 도매업(16.5%), 운수․창고업(11.6%)이 높음

- (진단 결과) 정상 판정(97.3%), 정상 판정 아님(2.7%)

      * 정상이 아닌 경우 회사 조치는 건강상담 및 추적검사(61.3%), 조치 없음(18.6%) 순

- (미실시 사유) 모르겠음(45.7%), 근로시간이 진단 비대상에 해당(19.3%) 등

 야간근로 이유

○ (야간근로 이유) 경제적 이유(55.8%), 회사 근무체계(53%) 응답이 높음

      * (업종별) 도매업, 운수․창고업은 경제적 이유, 제조업은 회사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

      * (고용형태별) 일용직은 경제적 이유, 정규직․계약직은 회사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

 야간근무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

○ (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회사 조치) 있음(59.5%), 없음(40.5%)

- (조치 내용)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설명(51.9%), 휴식시간

부여(47%), 휴식시설 확충(43.6%) 순

○ (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소방안) 휴식부여(52.0%), 휴식시설 확충(45.7%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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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「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」개요

문의처: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 (044-202-8872)

□ 특수건강진단 개요

○ (개요) 벤젠 등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181종에 노출

되는 근로자*에 대해 사업주는 주기적(6~24개월)으로 산업안전보건

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검진을 실시할 의무

      * 고용형태(상용직, 일용직)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

○ (관련 규정)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,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01조등

□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

○ (개요) ’13. 8월부터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유해인자에 ”6개월동안

일정 시간 이상 수행한 야간작업*“이 포함

      * ’07년 국제암염구소(IARC)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 

○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 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

❶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

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
❷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

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○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(‘15~‘19년)

(단위: 명)

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

수검자 784,549 1,015,965 1,049,195 1,085,856 1,147,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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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 「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」개요

문의처: 직업건강증진팀 손종원 사무관(044-202-8892)

□ (심층건강진단 개요)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
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

□ (지원 대상)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
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

  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 등)에서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
    (단, 5·6번 항목은 반드시 1~4번 항목 1개 이상 포함)

◈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
 Œ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 � 공복혈당 126㎎/㎗ 이상
 Ž 총콜레스테롤≥240㎎/㎗ 또는 LDL≥160㎎/㎗ 또는 중성지방≥200㎎/㎗
 � 비만(BMI≥30) 또는 복부비만(남≥90cm, 여≥85cm)

 � 연령(남 만45세 이상, 
        여 만55세 이상)
 ‘ 흡연

 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

  일반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% 이상인자

 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

□ (검사 항목) 뇌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항목 중심으로
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

구분 기초검사(3) 혈액검사(7) 소변검사(2) 뇌심혈관 정밀검사(4)

검사
항목

Œ문진
�신체계측 (키,몸무게,비

만도,허리둘레)
Ž혈압측정

Œ당화혈색소(HbA1c)
�총콜레스테롤
ŽHDL콜레스테롤
�트리글리세라이드
�LDL콜레스테롤
‘혈청 크레아티닌
’신사구체여과율(e-GFR)

Œ요단백
�미량알부민

Œ심장초음파
�심전도
Ž경동맥 초음파
�관상동맥 CT(비조영)

□ 지원 금액

○ (심층건강진단) 194,400원(검진비용의 80%)

     * 상기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은 243,000원으로 194,400원(80%)는 안전보건공단이 
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자부담금 48,600원(20%)은 신청인이 건강
진단기관에 지불

○ (건강상담지원) 회당 20,000원(1인당 최대 5회까지 지원)

     * 건강진단결과, 건강 이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상담시 안전보건공단이 검진
기관에 지급(건강상담 이외에 개인질병 치료, 처방,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비용지원 불가) 

- 12 -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메인화면에서 
   ➀ (바로가기) 자주 찾는 항목 “뇌·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” 클릭 또는 
   ➁ (신청경로) “사업안내-재정지원-뇌·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” 클릭

    ☞ 신청자 :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(단, 개인정보 제공·활용동의 필수)

 검진 이용권 송부 : 접수·승인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

 검진일정 예약 :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(1개월 이내 검진실시)

 심층건강진단 실시 :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

 비용지급 :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

   ※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(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)

 사후관리 : 검진결과, 뇌·심혈관 위험이 높은 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(전국 23개소)와 
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

  

□ 심층건강진단 실시

○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(방문전 예약)

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

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2-2038-6115 전북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

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-259-8800

서울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-2140-6010 대전 씨엠아이의원

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042-601-9641

서울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-3290-9800 대전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

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042-530-2100

서울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
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-2600-2005 대구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

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053-341-9010

서울 서울DMC건강의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070-5138-5532 대구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

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053-757-0500

경기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
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-250-5800 경북 구미강동병원

구미시 인동20길 46 054-478-9591

경기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
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031-8021-6947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

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-240-5310

경기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
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31-980-9114 부산 이샘병원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051-631-5225

인천 나은병원
인천광역시 서구 신중구 인항로 27 032-890-2861 부산 영도병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051-419-7757

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
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-890-2861 부산 좋은강안병원

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051-610-9993

인천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-890-8700 부산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

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45 051-553-9701

인천 현대유비스병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-890-5713 울산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

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052-296-5671

강원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
춘천시 남춘로 50 033-260-0800 경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

김해시 분성로 94-8 055-330-6087

강원 속초보광병원
속초시 중앙로 11 033-639-8904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

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-360-1280

광주 (사)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
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-610-3147 제주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

제주시 서광로 193 064-750-0000


